
외국인 보험소비자 전용 안내장 (보험금 청구·지급 단계)

■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

→ 실손의료비 및 배상관련 보장 등의 경우 다수의 보험계약이 있더라도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의 합계액은 손해액을
    넘을 수 없습니다.

■ 소멸시효

→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.

■ 손해사정 및 손해사정사 선임에 관한 사항 

→ 보험사고 청구시, 보험사고 종류에 따라 손해사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, ‘손해사정 대상’ 청구 건에 대해서 보험계약자 등은
    손해사정사 선임의사를 통보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에 동의합니다. 

■ 보험사기에 관한 사항

→ 고의사고, 허위사고, 허위(과다) 입원·진단·장해, 사고 후 보험가입은 보험사기이며, 「보험사기방지 특별법」, 「형법」에 따라
    금지·처벌되는 범죄입니다.

→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, 금융감독원 및 보험회사에 신고하세요.

계약 내용 및 필요서류 확인 → 콜센터, 팩스, 모바일ㆍ홈페이지, 고객센터 등으로 접수
▶ SMS 등으로 접수번호·담당자명 등 접수완료 여부가 통지됩니다.

보험금 지급 내역 안내 및 보험금 지급
▶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, 보험금 지연 사유, 예상 지급기일, 지연이자 등이 안내됩니다.

④ 보험금 지급

심사·조사여부, 청구 서류 및 조사내용 등 확인 후 보험금 지급 여부 검토
▶ (필요시) 손해사정/사고조사 : 지급사유 조사·확인 및 손해액 산정
                의료자문 : 지급심사, 손해사정 업무 관련 전문가 의학적 자문

SMS, 카카오톡, 이메일 등으로 지급 절차 진행결과 안내
▶ 지급심사 진행과정 및 결과는 모바일ㆍ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.
▶ 보험금 지급심사 결과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보험금 거절 사유 등이 안내됩니다.

③ 진행결과 안내

② 지급심사

① 보험금 청구

손해사정 대상 청구 건의 사고조사가 필요한 경우, 보험계약자 등은 독립 손해사정사 선임 가능
▶ 3영업일 내 선임 여부를 보험회사에 회신(필요시 최대 10영업일로 연장 신청 가능)

미선임 시 보험사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손해사정을 수행

▶ 보험회사 부담 : 선임요청에 동의하거나, 7일이내 손해사정 미착수시
▶ 보험계약자 부담 : 손해사정 결과에 불복하거나, 직접 선임하는 경우

선임 대상

비용 부담

미선임 시

Ⅰ.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 

Ⅱ. 기타 안내 및 유의사항 



■ 내보험 찾아줌

→ 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‘내보험 찾아줌’ 사이트에서 보험가입내역과 숨은보험금 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

■ 상담·민원 및 분쟁조정

→ 보험에 대해 상담 및 불만(민원)이 있는 경우, 아래의 연락처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■ 외국인 전용 콜센터

■ 외국인 금융생활 가이드북

→ 보험·은행·카드 이용 및 금융사기 예방 등 한국 거주 외국인의 편리한 금융생활을 돕기 위한 유용한 금융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.

지원언어구분

영어, 중국어, 일어

상세내용 

☎ 1544-4357콜센터

사이트가이드북 (PDF)

영어·중국어·베트남어·태국어
영어·중국어·베트남어·태국어·필리핀어·캄보디아어·

러시아어·인도네시아어

사이트지원언어

손보협회 (cont.knia.or.kr)영어, 중국어

Ⅲ. 외국인 지원 제도

Ⅳ. [참고] 외국인 금융교육 자료

구분

☎ 1544-0114 ☎ 1332

손보협회금융감독원보험회사

☎ 02-3702-8500전화

인터넷


